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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토바이용 공구함 결착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오토바이용 공구함 결착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분해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사용상태 사시도.

제3도는 본 고안의 사용상태 측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공구함                    2 : 고정판

4, 4' : 요입부                5 : 체결구

6 : 단관                      7 : 걸림편

8' : 잠금공                   9 : 괘지간

11 : 걸림간                   12 : 고정편

16 : 스토퍼                   18 : 스프링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오토바이용 공구함 결착장치의 개량에 관한 것으로서 공구함 외부에서는 오토바이용 짐받이로
부터 공구함을 분리할 수 없도록 하므로서 공구함의 도난을 방지토록 한 것이다.

종래에도 여러 가지의 공구함 결착장치가 고안된 바 있었으나 대부분 외부에서 결착장치를 조작하면 오
토바이 짐받이로부터 공구함을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공구함을 자주 분실하게 되는 등의 단점
이 있는 것이었다.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단점을 시정하고자 열쇠로 공구함의 뚜껑을 개방한 후 공구함 내측에서 스토퍼
를 뽑아올려야만 짐받이로부터 공구함이 분리가능토록 한 것으로서 이를 첨부도면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오토바이용  공구함(1)의  저면에  고정판(2)을  피스(3)로  고정설치하되  고정판(2)의  양측에는 
요입부(4)(4')가 형성된 체결구(5)를 나란히 대향되게 용접설치하되 체결구(5)의 일측에는 체결구(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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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부분을 원형으로 말아 구성한 단관(6)을 형성하고 타측에는 걸림편(7)을 절곡형성하였다.

체결구(5)의  단관(6)에는  잠금편(8)이  형성된  괘지간(9)을  축핀(10)으로  회전가능하게  설치하되 
잠금편(8)에는 잠금공(8')을 뚫어 설치하고, 괘지간(9)의 일측에는 걸림간(11)을 연결하여 걸림간(11)의 
단부(11')가 걸림편(7)에 걸려 고정되게 하였다.

체결구(5)의 일측단관(6) 전방에는 제3도에서와 같이 고정편(12)을 용접설치하고 고정편(12)의 내측수장
실(13)에는 걸림판(14) 및 걸림봉(15)이 교대로 형성된 스토퍼(16)를 끼워 설치하되 스토퍼(16)의 걸림
봉(15)은 단부를 만곡형성하여 고정편(12)의 통공(12')을 관통하여 괘지간(9)의 잠금공(8')에 끼워지게
하고, 스토퍼(16)의 몸체(17)는 고정판(2)과 공구함(1)의 바닥을 관통하여 공구함(1)내측에 돌출되게하
고 스토퍼(16)의 걸림판(14)과 고정판(2)사이에는 스프링(18)을 끼워 스프링(18)의 탄지력에 의해 외력
을 가하지 않는 한 스토퍼(16)의 걸림봉(15)이 괘지간(9)의 잠금공(8')으로부터 치탈되지 않게 하여서 
된 것이다.

미설명부호(19)는 짐받이, (20)은 횡간, (21)은 손잡이, (22)는 만곡단부, (23)은 공구함 뚜껑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고안은 공구함(1)을 오토바이용 짐받이(19)에 체결고정하고자 할 경우에 공구함 내
측에서 탄력 설치된 스토퍼(16)의 몸체(17)를 잡고 당겨 괘지간(9)의 잠금공(8')으로부터 스토퍼(16)의 
걸림봉(15)을 분리시킨 후 단관(6)에 핀(10)으로 결합된 괘지간(9)의 손잡이(21)를 잡고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걸림간(11)의  단부(11')가  체결구(5)의  절곡편(7)으로부터  분리되어  체결구(5)의 
요입부(4)(4')가 개방된다.

개방된 체결구(5)의 요입부(4)(4')에는 짐받이(19)의 횡간(20)을 끼워 설치한 뒤 걸림간(11)을 다시 체
결구(5)의 절곡편(7)에 걸어 체결구(5)와 걸림간(11)사이에 짐받이(19)이 횡간(20)이 위치되게하여 괘지
간(9)의 손잡이(21)를 잡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괘지간(9)의 잠금공(8')에 스토퍼(16)의 걸림
봉(15)이 끼워지므로 오토바이의 짐받이(19)에 공구함(1)이 고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채에서 타인이 공구함(1)을 분리시키고자 괘지간(9)의 손잡이(21)를 잡고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더라도 고정편(12)의 수장실(13)내에 스프링(18)에 의해 탄력설치된 스토퍼(16)의 걸림봉(15)이 
통공(12')을 통하여 잠금공(8')에 끼워지면 스토퍼(16)의 인위적인 조작없이는 이탈되지 않으므로 짐받
이(19)로부터 공구함(1)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짐받이(19)로부터 공구함(1)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쇠로 공구함(1)의 뚜껑(2')을 개방한 
후 공구함(1) 내측에서 스토퍼(16)의 본체(17)를 잡아당기면 스프링(18)이 압축되면서 괘지간(9)의 잠금
공(7)으로부터 스토퍼(16)의 걸림봉(15)이 분리되므로 이 상태에서 괘지간(9)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
면  괘지간(9)은  체결구(5)의  단관(6)에  끼워진  축핀(10)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걸림편(7)으로부터 
걸림간(11)이 분리되므로 짐받이(19)로부터 공구함(1)을 쉽게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외부에서는 짐받이(19)로부터 공구함(1)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공구함(1)을 도난
당할 우려가 없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정판(2) 저면에 요입부(4)(4')가 형성된 체결구(5)를 대향되게 나란히 용접고정하고 체결구(5)의 일측
단관(6)에는 괘지관(9)을 회전가능케 연결설치하되 괘지간(9)의 잠금편(8)에는 잠금공(8')을 뚫어 설치
하여 고정편(12)내에 스프링(18)으로 탄력설치된 스토퍼(16)의 걸림봉(15)이 끼어지게하고 스토퍼(16)의 
본체(17)는 공구함(1)의 내측에 노출되게 하여서된 오토바이용 공구함 결착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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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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